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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“미성년 자녀 둔 이혼한 성전환 아빠, 

법적 성별 바꿀 수 있다” 법무뉴스

이혼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

(性) 전환자의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

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

판단이 나왔다.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

의체에서 “현재 혼인 상태이거나, 미성년 자

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

는다.”고 판단했는데, 이번에 판례를 일부 변

경한 것이다.

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여

겼지만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다가 2012년 

한 여성과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뒀다. A씨는 

2018년 6월 이혼했고, 그해 11월 태국에서 성 

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성으로 살고 있다. A

씨 자녀는 생부(生父)가 성 전환 수술을 했다

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를 고모로 알고 자랐

다고 한다.

A씨는 2019년 법원에 “법적 성별을 남성에

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.”고 신청했지만, 1심과 

2심은 “A씨의 성별을 바꾸도록 허용하면 미

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

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, 정신적 혼란과 

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.”며 받아들이지 

않았다.

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박정화 대

법관)는 24일 ‘이혼 상태의 성 전환자’인 A씨

가 법원에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

각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

로 돌려보냈다.

대법원은 이날 “성 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

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, 행복

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.”고 밝혔다. 

이어 “성 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

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.”면서 “법적 

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성 전환자의 아버지 또는 

어머니로서의 지위·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

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.”고 했다.

반대 의견을 낸 이동원 대법관은 “성 전환자

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불

허하는 것이 우리 법 체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

리에 적합하다.”고 했다.

다만 이날 판례는 A씨처럼 이혼 등으로 혼

인 상태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 전

환자에게만 한정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. 혼

인 상태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번 판

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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